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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합 권부존재 인 등2015 20015

원 고 1. ▼▼▼

2. ■■■

피 고 ○○○

변 종 결 2015. 10. 8.

결 고 2015. 10. 22.

이 사건 소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 각하한다1. .

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하여 피고 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인한다2. .

소송 용 원고들이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. 1/5 , .

주 항 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어 있는 피고 명 플래카드를 모2

철거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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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1.

가 조경 운 하는 피고는 경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. 2012. 4. ( ‘▲▲

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소재한 모 실질 인 소 자 사이에 식재’ ) ▽▽▽

원 하여 각 부동산 일 에 햇살나 주 등 목 이하 이 사건42,000,000 880 ( ‘

목 이라 한다 식재하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 다’ ) ( ‘ ’ ) .

나 원고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한 부동산임 경매 차에 각. 2014. 10. 6.

부동산 각 지분 낙찰 아 같 날 각 지분에 한 소 권이 등 를1/2 1/2

마쳤다.

인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증 내지 증 각 재 변[ ] , 1 1 4, 1 1, 2 ,

체 취지

이 사건 소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에 한 단2.

직권 이 부분 소 법 여부에 하여 살피건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,

청구 내용과 범 를 명 히 하여 그 자체 있도 특 어야 하고,

청구취지가 불특 하거나 불명 한 경우 그 소는 부 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 원고,

들이 주장하는 피고 명 플래카드에 한 철거 집행이 가능할 도 이 부분 청구

취지가 특 었다고 볼 없 므 이 부분 소는 부 법하다, .

권부존재 인 청구 부분에 한 단3.

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.

원고들이 이 사건 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 이상 권 객체가,

는 독립 건 볼 없 므 피고가 이 사건 목에 한 권 주장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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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목 하고 있다고 보 도 어 다고 주장함에 하여,

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한 원 상당 식재 채권 피담보채권 하42,000,000

여 이 사건 목에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하여 법한 권 행사하고 있

다고 주장한다.

나 법리.

소극 인 소에 는 원고가 권리 생원인 사실 부 하는 주장1)

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 계 요건사실에 하여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 법, · (

원 고 다 결 등 참조 이 사건 권부존재 인 소에 도1998. 3. 13. 97 45259 ),

피고가 권 생 요건사실에 하여 주장 증명책임 부담한다· .

또한 민법 조는 부동산 소 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건 소 권2) 256 "

취득한다 그러나 타인 권원에 하여 부속 것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 하. ."

고 있는데 규 단 에 말하는 권원 이라 함 지상권 권 임차권 등과 같, ' ' , ,

이 타인 부동산에 자 동산 부속시 그 부동산 이용할 있는 권리를 뜻

한다 할 것이다 법원 고 다 결 법원 고( 2004. 4. 9. 2002 15955 , 1989. 7. 11.

다카 결 등 참조88 9067 ).

다 단.

같 법리에 추어 살피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하여 에 한, ▽▽▽

식재 채권 보 하고 있 뿐 각 부동산에 하여 법한 권원 가지고 있다

는 사 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이 사건 목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 었,

다고 할 것인 사 이 이 같다면 이 사건 계약에 한 식재 채권 가지고 있

이 이 사건 목에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한 권 행사한다는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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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주장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없다 할 것이므 이 사건 각 부동산에,

한 피고 권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권부존,

재 인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 다.

결4.

그 다면 이 사건 소 원고들 플래카드 철거 청구 부분 부 법하므 이를,

각하하고 권부존재 인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, ,

결한다.

재 장 사

사 이 송

사 구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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